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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시 제2016-262호

고양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일산, 탄현2구역)

1. 고양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이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

하고 같은법 제32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75-3067)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 11. 1.

고 양 시 장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3.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4.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교통시설

1) 도로

■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

35~39 주간선도로 8,162 대로1-2백석동1517 대로1-2대화동2515 일반도로 　 건고제112호95-03-27
변경 35~62

기정 중로 3 50 12 국지
도로 94 대로3-15

탄현동192-10
중로2-25

탄현동192-1
1

일반
도로 - 경고제27호

97-01-21

변경 중로 3 50 12 국지
도로 94 대로3-15

탄현동192-10
중로2-25

탄현동192-1
1

일반
도로 - 경고제27호

97-01-21
가각부 조정에 따른 도로면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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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1-1호선 대로1-1호선 ·변경
 - 도로선형 일부 확장

·기 개설된 도로의 일부구간에 대하여 육교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와 도로 점용 등을 위하여 도로의 
일부 선형 확장

중로3-50호선 중로3-50호선 ․ 도로가각부 조정
  : 면적변경 증)7㎡ ․ 교통흐름 편의를 위한 가각부 조정

2) 공원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9 후동 근린공원 일산동
1400 일원 19,663 감)468 19,195 건고제112호

95-03-27
변경 10 문화 근린공원 주엽동

77 일원 40,784 감)411 40,373 건고제112호
95-03-27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9 후동 근린공원 ㆍ면적 축소
 - 면적 : 19,663㎡→19,195㎡

․ 육교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와 도로 점용 등을 
위하여 도로의 일부 선형 확장에 따른 근린공원 
면적 축소 

10 문화 근린공원 ㆍ면적 축소
 - 면적 : 40,784㎡→40,373㎡

․ 육교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와 도로 점용 등을 
위하여 도로의 일부 선형 확장에 따른 근린공원 
면적 축소 

3) 주차장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2 노외주차장 탄현동  
1573-9 1,413 감)7 1,406 경고제27호

97-01-21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2 노외주차장 ‧ 주차장 가각부 조정
  면적 감) 7㎡ ‧ 교통흐름 편의를 위한 가각부 조정

5.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6.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7.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결정도면 :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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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면)

■ 도로(대로1-1호선) 및 근린공원(제9호, 제10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현황도

■ 도로(중로3-50호선), 주차장(제32호)

  

(당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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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시 제2016 - 263호

풍동 애니아트힐즈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1.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616-7번지 일원의 풍동 애니아트힐즈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

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고, 동법 제32조 및「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고양시 고시 제2016-179호)하였으나 

단독주택용지의 형태 및 색채가 근린생활시설용지의 내용으로 고시되어 정정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75-308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1월 1일

고   양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7,806 - 47,806 100.0

자연녹지지역 47,806 - 47,806 100.0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①
YMCA 풍동 

B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일산동구 
풍동 616-7 

일원
- 증) 47,806 47,806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결정(변경)사유

신 설 ① 일산동구 풍동 
616-7 일원 47,806

◦ 본 구역의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해제(고양시고시 제 2014-89호, ‘14. 03. 
21’)에 따라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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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위 치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신설중로 3 1 12 국지도로 25 대로3-39
(풍동 609-5)

소로2-1
(풍동 616-1) 일반도로

신설소로 1 1 10 국지도로 19 소로2-1
(풍동 616-1)

소로1-2
(풍동 616-1) 일반도로

신설소로 1 2 10 특수도로 160 소로1-1
(풍동 616-1)

소로2-3
(풍동 616-7)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소로 1 3 11 국지도로 22 소로2-3
(풍동 616-7)

중로2-136
(풍동 616-7) 일반도로

신설소로 2 1 9 국지도로 247 중로3-1
(풍동 616-1)

중로2-152
(풍동 616-1) 일반도로

신설소로 2 2 9 국지도로 206 소로2-1
(풍동 616-1)

소로2-3
(풍동 616-7) 일반도로

신설소로 2 3 9 국지도로 289 소로2-1
(풍동 663) 풍동 616-7 일반도로

신설소로 3 1 6 국지도로 54 소로2-2
(풍동 616-1)

소로1-2
(풍동 616-1) 일반도로

신설소로 3 2 6 국지도로 67 소로2-3
(풍동 616-1)

소로1-2
(풍동 616-1) 일반도로

신설소로 3 3 6 국지도로 42 소로2-2
(풍동 616-1)

소로1-2
(풍동 616-1) 일반도로

신설소로 3 4 6 국지도로 57 소로2-3
(풍동 616-1)

소로1-2
(풍동 616-1) 일반도로

신설소로 3 5 6 국지도로 42 소로2-2
(풍동 616-7)

소로1-2
(풍동 616-7) 일반도로

신설소로 3 6 6 국지도로 49 소로2-3
(풍동 616-7)

소로1-2
(풍동 616-7) 일반도로

신설소로 3 7 6 국지도로 49 소로2-2
(풍동 616-7)

소로1-2
(풍동 616-7) 일반도로

신설소로 3 8 6 국지도로 42 소로2-3
(풍동 616-9)

소로1-2
(풍동 616-7) 일반도로

신설소로 3 9 6 국지도로 29 소로2-1
(풍동 661) 풍동 611 일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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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신설 - 중로3-1
·도로신설

-폭원 12m, 연장 25m

◦YMCA 풍동 B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에 따른 지구 내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도로 신설

신설 - 소로1-1
·도로신설

-폭원 10m, 연장 19m

신설 - 소로1-2
·도로신설

-폭원 10m, 연장 160m

신설 - 소로1-3
·도로신설

-폭원 11m, 연장 22m

신설 - 소로2-1
·도로신설

-폭원 9m, 연장 247m

신설 - 소로2-2
·도로신설

-폭원 9m, 연장 206m

신설 - 소로2-3
·도로신설

-폭원 9m, 연장 289m

신설 - 소로3-1
·도로신설

-폭원 6m, 연장 54m

신설 - 소로3-2
·도로신설

-폭원 6m, 연장 67m

신설 - 소로3-3
·도로신설

-폭원 6m, 연장 42m

신설 - 소로3-4
·도로신설

-폭원 6m, 연장 57m

신설 - 소로3-5
·도로신설

-폭원 6m, 연장 42m

신설 - 소로3-6
·도로신설

-폭원 6m, 연장 49m

신설 - 소로3-7
·도로신설

-폭원 6m, 연장 49m

신설 - 소로3-8
·도로신설

-폭원 6m, 연장 42m

신설 - 소로3-9
·도로신설

-폭원 6m, 연장 29m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 증) 979 979

신설 1 주차장 고양시 풍동
616-1 일원 - 증) 979 979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신설 주차장 1 ◦주차장 신설
 - 면적 : 979㎡

◦YMCA 풍동 B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에 따른 주민 및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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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
면적
(㎡)

획   지

비   고획지
번호

위  치
면적
(㎡)

계 23,533.0 23,533.0

R1 R1 1,252.0

1 일산동구 풍동 616-1일대 276.1

◦필지의 합병은 
동일용도의 인
접대지 1획지에 
한하여 1회만 
허용◦필지의 분할 및 
합병시 모든 필
지에 차량출입
이 가능토록 하
여야 함

2 일산동구 풍동 616-1일대 325.3

3 일산동구 풍동 616-1일대 325.3

4 일산동구 풍동 616-1일대 325.3

R2 R2 1,047.0

1 일산동구 풍동 616-1일대 375.4

2 일산동구 풍동 616-1일대 347.4

3 일산동구 풍동 616-1일대 324.2

R3 R3 1,853.7

1 일산동구 풍동 616-1일대 348.5

2 일산동구 풍동 616-1일대 361.3

3 일산동구 풍동 616-1일대 391.3

4 일산동구 풍동 616-1일대 361.3

5 일산동구 풍동 616-1일대 391.3

R4 R4 1,404.5

1 일산동구 풍동 616-1일대 326.6

2 일산동구 풍동 616-1일대 337.0

3 일산동구 풍동 616-1일대 326.6

4 일산동구 풍동 616-1일대 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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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
면적
(㎡)

획   지

비   고획지
번호

위  치
면적
(㎡)

R5 R5 1,590.4

1 일산동구 풍동 616-9일대 378.0

◦필지의 합병은 
동일용도의 인
접대지 1획지에 
한하여 1회만 
허용◦필지의 분할 및 
합병시 모든 필
지에 차량출입
이 가능토록 하
여야 함

2 일산동구 풍동 616-9일대 391.3

3 일산동구 풍동 616-9일대 429.8

4 일산동구 풍동 616-9일대 391.3

R6 R6 1,231.1

1 일산동구 풍동 616-7일대 326.6

2 일산동구 풍동 616-7일대 290.8

3 일산동구 풍동 616-7일대 326.6

4 일산동구 풍동 616-7일대 287.1

R7 R7 1,327.2

1 일산동구 풍동 616-7일대 292.7

2 일산동구 풍동 616-7일대 345.0

3 일산동구 풍동 616-7일대 344.5

4 일산동구 풍동 616-7일대 345.0

R8 R8 1,250.0

1 일산동구 풍동 616-7일대 326.6

2 일산동구 풍동 616-7일대 300.3

3 일산동구 풍동 616-7일대 326.6

4 일산동구 풍동 616-7일대 296.5

R9 R9 602.1

1 일산동구 풍동 616-7일대 300.9

2 일산동구 풍동 616-7일대 301.2

R10 R10 1,763.9

1 일산동구 풍동 616-7일대 369.4

2 일산동구 풍동 616-7일대 314.3

3 일산동구 풍동 616-7일대 331.3

4 일산동구 풍동 616-7일대 417.8

5 일산동구 풍동 616-7일대 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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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
면적
(㎡)

획   지

비   고획지
번호

위  치
면적
(㎡)

R11 R11 6,265.2

1 일산동구 풍동 661일대 329.7

◦필지의 합병은 
동일용도의 인
접대지 1획지에 
한하여 1회만 
허용◦필지의 분할 및 
합병시 모든 필
지에 차량출입
이 가능토록 하
여야 함

2 일산동구 풍동 661일대 329.5

3 일산동구 풍동 661일대 329.8

4 일산동구 풍동 616-1일대 331.1

5 일산동구 풍동 616-1일대 327.8

6 일산동구 풍동 616-1일대 327.8

7 일산동구 풍동 616-9일대 327.8

8 일산동구 풍동 616-9일대 327.8

9 일산동구 풍동 616-9일대 327.8

10 일산동구 풍동 616-9일대 327.8

11 일산동구 풍동 616-9일대 327.8

12 일산동구 풍동 616-9일대 327.8

13 일산동구 풍동 616-9일대 327.8

14 일산동구 풍동 616-7일대 327.8

15 일산동구 풍동 616-7일대 490.3

16 일산동구 풍동 616-7일대 294.2

17 일산동구 풍동 616-7일대 294.3

18 일산동구 풍동 616-7일대 294.4

19 일산동구 풍동 616-7일대 293.9

R12 R12 3,945.9

1 일산동구 풍동 616-1일대 330.7

2 일산동구 풍동 616-1일대 330.5

3 일산동구 풍동 616-1일대 330.5

4 일산동구 풍동 616-1일대 330.5

5 일산동구 풍동 616-7일대 330.5

6 일산동구 풍동 616-7일대 330.5

7 일산동구 풍동 616-7일대 330.5

8 일산동구 풍동 616-7일대 386.5

9 일산동구 풍동 616-7일대 330.0

10 일산동구 풍동 616-7일대 330.0

11 일산동구 풍동 616-7일대 300.0

12 일산동구 풍동 616-7일대 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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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
면적
(㎡)

획   지

비   고획지
번호

위  치
면적
(㎡)

계 8,771.0 8,771.0

A1 A1 3,091.7

1 일산동구 풍동 616-23일대 343.3

◦필지의 합병은 
동일용도의 인
접대지 1획지에 
한하여 1회만 
허용◦필지의 분할 및 
합병시 모든 필
지에 차량출입
이 가능토록 하
여야 함

2 일산동구 풍동 616-23일대 343.7

3 일산동구 풍동 616-23일대 343.5

4 일산동구 풍동 616-23일대 343.5

5 일산동구 풍동 616-23일대 343.6

6 일산동구 풍동 663일대 343.6

7 일산동구 풍동 664일대 343.6

8 일산동구 풍동 664일대 343.6

9 일산동구 풍동 664일대 343.3

A2 A2 3,145.7

1 일산동구 풍동 664일대 355.4

2 일산동구 풍동 664일대 355.5

3 일산동구 풍동 664일대 355.5

4 일산동구 풍동 664일대 355.5

5 일산동구 풍동 616-1일대 341.8

6 일산동구 풍동 616-1일대 341.6

7 일산동구 풍동 616-1일대 342.1

8 일산동구 풍동 616-1일대 344.1

9 일산동구 풍동 616-1일대 354.2

A3 A3 1,383.4

1 일산동구 풍동 663일대 370.4

2 일산동구 풍동 663일대 339.8

3 일산동구 풍동 616-1일대 339.8

4 일산동구 풍동 616-1일대 333.4

A4 A4 1,150.2

1 일산동구 풍동 616-1일대 385.9

2 일산동구 풍동 616-1일대 358.3

3 일산동구 풍동 616-1일대 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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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
면적
(㎡)

획   지

비   고획지
번호

위  치
면적
(㎡)

계 979.0 979.0

P1 P1 979.0 1 일산동구 풍동 616-1일대 979.0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단독주택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주
택용지

R1~
R12

풍동
616-7
번지
일원

용 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공동가정생활 및 다중주택 제외)

불허

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허용가구수 ◦4가구 이하

배 치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남북방향의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대지 조건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배치한다.

◦중앙 보행자도로변 및 대지내 공지에 대하여 보행공

간 조성을 유도하여 공공성을 확보한다.

건축선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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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주

택용지

R1~

R12

풍동

616-7

번지

일원

형태 및 

색채

◦외벽 및 형태 등
 - 건축물의 외벽은 단순 페인트 마감을 지양하고 외관

이 수려한 외장재를 사용하여 주변 환경 및 건축물
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지붕 및 옥탑 등

 - 건축물의 지붕이 평지붕인 경우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외기, 안테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옥상녹화를 통해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생태/친환
경도시형성에 일조한다.

 - 건축물의 지붕이 경사지붕인 경우 경사지붕의 물매
는 세로:가로 = 1:3의 범위로 하여, 실외기 설치공간
을 계획시 반드시 고려한다. 

 - 계단실, 물탱크실 등 옥탑구조물 설치시 가급적 경
사지붕 안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부득이하게 노
출되는 경우는 경사지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건물의 옥상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여 태양열 에
너지의 활용을 권장한다.

<지붕 및 옥탑계획 예시도>

◦ 담장, 대문, 계단 등
 - 건축물의 담장 및 대문의 높이는 1.0m 이하가 되도

록 계획
 - 건축물의 담장 재료는 투시형 또는 관목류의 생울타

리로 한다.
 - 담장은 건축한계선에 의해 조성되는 공간에 설치할 

수 있으며,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생울타리로 차
폐하도록 하며, 알코브를 설치하여 가로경관의 변화
감 부여◦ 건축물의 외벽재료 및 색채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

 - 주변의 풍부한 자연의 녹음을 잘 받아들여 주택의 
색과 어울리는 밝고 편안한 감각적인 생활을 만드는 
색채 계획

 - 보조색 톤의 소재색을 사용하여 주조를 이루도록 배
색할 수도 있도록 함

 -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계열의 색을 사용하며, 톤배
색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 단, 소재색을 사용할 경
우 제시색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

 - 지붕색은 저명도․저채도의 회갈색으로 통일함
 - 외벽의 색깔은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

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

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기타 색채의 세부적인 사항은 ‘고양시 경관가이드
라인’ 기준을 준용함

※건폐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제1항에 따라 5%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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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근린
생활
시설
용지

A1~
A4

풍동
616-7
번지
일원

용 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
시설(복합유통게임 제공업의 시설(게임제공업의 시설 
중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과 복합으로 설치되는 시
설), 장의사,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고시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불허
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남북방향의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대지 조건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배치한다.◦중앙 보행자도로변 및 대지내 공지에 대하여 보행공
간 조성을 유도하여 공공성 확보한다.◦관련지침도에 표현된 필지를 대상으로 맞벽건축을 유
도하여 효율적 토지이용을 유도한다.

건축선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형태 및 
색채

◦외벽 및 형태 등
 -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투시형 셔터를 설치토록 한다.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
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 평
균 지반고와의 차이를 2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 건축물의 외벽은 단순 페인트 마감을 지양하고 외관
이 수려한 외장재를 사용하여 주변 환경 및 건축물
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 2층과 3층 창문 등의 개구부에는 화분을 설치할 수 
있는 플랜트 박스 또는 발코니를 설치를 권장한다.◦지붕 및 옥탑 등

 - 건축물의 지붕이 평지붕인 경우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외기, 안테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옥상녹화를 통해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생태/친환
경도시형성에 일조한다.

 - 건축물의 지붕이 경사지붕인 경우 경사지붕의 물매
는 세로:가로 = 1:3의 범위로 하여, 실외기 설치공간
을 계획시 반드시 고려한다. 

 - 계단실, 물탱크실 등 옥탑구조물 설치시 가급적 경
사지붕 안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부득이하게 노
출되는 경우는 경사지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건물의 옥상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여 태양열 에
너지의 활용을 권장한다.

<지붕 및 옥탑계획 예시도>

◦담장
 - 담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다음의 경우 예외로 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
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를 거쳐 달
리할 수 있음

 - 건축물의 담장 재료는 투시형 또는 관목류의 생울타
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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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근린
생활
시설
용지

A1~
A4

풍동
616-7
번지
일원

형태 및 
색채

◦건축물의 외벽재료 및 색채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
 - 주변의 풍부한 자연의 녹음을 잘 받아들여 주택의 

색과 어울리는 밝고 편안한 감각적인 생활을 만드는 
색채 계획

 - 외벽의 색깔은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
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
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지붕색은 저명도‧저채도의 회갈색으로 통일함
 - 기타 건축물 색채의 세부적인 사항은 ‘고양시 경관

가이드라인’ 기준을 준용함◦근린생활시설 획지의 맞벽건축 권장구간에서는 건축
법 제81조 및 고양시 건축조례 제35조 규정에 부합하
도록 계획한다.

 - 공동주택·숙박시설·위락 시설·공장·창고시설 중 
창고·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제외한다.

 - 맞벽 건축물은 2개동 이하로 한다.
※건폐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제1항에 따라 5%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 주차장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장
용지

P1

풍동
616-1
번지
일원

용 도

허용
용도

◦「주차장법」 제2조의 주차장
 - 주차전용건축물인 경우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의 제1종근린
생활시설(안마원 제외), 2종근린생활시설(실외골프연
습장,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고시원, 장의사 제
외),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
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여야 한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 이 ◦6층 이하

배 치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남북방향의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대지 조건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배치◦중앙 보행자도로변 및 대지내 공지에 대하여 보행공간 
조성을 유도하여 공공성 확보◦남측 근린생활시설용지는 도면에 표현된 필지를 대상
으로 맞벽건축을 유도하여 효율적 토지이용을 유도

건축선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형태 및 
색채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
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공원
에 접한 시설의 경우 공원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외벽
재료를 사용한다.◦담장, 대문, 계단 등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
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
하도록 한다. 다만, 보행등의 안전성 등을 위해 담장
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m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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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  분 조 성 기 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전면공지는 전면인도 및 차도와 같이 조성하

여 도로의 확폭기능이 충족될 수 있도록 유도
 - 전면공지는 전면 차도 및 인도와 동일한 포장재료 및 패턴사용을 유도하고 주

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등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의 설치를 금
지함

차량출입
불허구간

◦ 사업지 경계부 녹지대가 조성되는 필지는 녹지대변으로 출입구 설치 불가◦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가각부의 경우 각 5m구간에서의 주차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 차량 진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하고, 각 필지별 차량의 출입구간은 최소 폭원 6m
을 확보하도록 함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의 설치는 「주차장법」 및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따
른다.◦ 단독 및 근생시설용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소요주차대
수를 확보하여야 하며, 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
필지 경계부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권장한다.(단, 피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

야간
경관

◦ 주거자들에게 편안함과 차분함을 제공할 수 있는 따뜻한 색상의 램프를 사용
하면서 전체지구중 가장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계획◦ 사람의 모습을 확인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4m떨어진 거리의 1.5m높이 연직면
이 8lx이상의 조도로 계획◦ 광원을 낮게하여 보행로 바닥면의 충분한 밝기 확보와 안전성 제고◦ 색온도가 낮은 광원사용으로 편안하고 따뜻한 이미지의 분위기 연출◦ 기타 야간경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고양시 경관가이드라인’ 기준을 준용함

옥외
광고물

◦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수를 1개 이내로 하며, 10층 이하 가
로형간판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1개 업소에서 총
수 2개 이내로 표시할 수 있음

   - 의료기관 ․ 약국 ․ 이,미용업소에서 표지등( +, 약, 싸인볼에 한한다)인 돌출간판
을 표시하는 경우

   - 가로형 종합안내간판 또는 연립지주이용간판 중 1개를 선택 보조간판으로 
설치하는 경우

   - 왕복2차선 이상의 도로의 곡각지점(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상에 규정된 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모퉁이 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접한 업소로서 
1층 이하 정면(도로에 건물이 직접 접하고 있는 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광고물◦ 개별 건축물 설계시 광고물의 설치위치 및 크기를 입면디자인에 반영하여 표

시하여야 하며, 건축물 인.허가시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서 제출◦ 기타 건축물 색채 및 옥외광고물의 세부적인 사항은 ‘고양시 경관가이드라
인’ 기준을 준용함

야간
경관

1) 중앙 보행자도로◦ 주진입부에는 상징수목과 연계하여 안내시설ㆍ휴게시설 등을 집중 배치하여 
게이트로서의 상징성을 강화◦ 또한 도로와 접하는 입구부분에는 탈부착 가능한 볼라드를 설치하여 유사시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함◦ 연식벤치를 도입하는 한편, 휴게시설인 파고라 하부에는 평벤치를 설치를 유도
함

2) 공공시설물◦ 시설물간의 형태적 부조화를 방지하고, 가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고
양시 경관가이드라인’의 시설기준을 준용함◦ 고양시의 정체성을 구현할 수 있는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각 구간의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특색 있는 시설물로 계획◦ 계절이나 날씨, 밤과 낮에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고양시에 스며드는 색상사용◦ 도로시설물은 사용의 용이성, 내구성,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검토하여 관련부
서와 협의하여 선정

2. 결정도 및 지형도면은 개제생략하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luris.mlt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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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시 제2016 - 265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181호 : 노외주차장)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우리 시 덕양구 내곡동 61-18번지(안골뒤꾸지취락) 일원에 추진중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181호 : 노외

주차장)사업에 대하여,

2. 「건축법」제11조 규정에 따른 의제 협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인가 의제처리 신청되어,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일

                                                                      고  양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의 내용

가.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81 노외주차장 내곡동 61-18번지 410 감)3 407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203호 

(06.12.26.)

   나.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81 노외주차장 면적 3㎡ 감소 지적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 변경

 2)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61-18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181호 : 노외주차장)사업

    - 사업의 명칭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부지조성 및 부대시설 신축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〇 사업시행 내용

구 분 시설명 면적(㎡) 위치 비고

결정 노외주차장 407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61-18

시행 노외주차장 407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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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개요 

구분 주차장 비고

대지면적(㎡) 407.00 감 3㎡

건축면적(㎡) 253.50

공작물면적(㎡) -

연면적(㎡) 253.50

건폐율(%) 62.29

용적율(%) 62.29

규모 지상1층

    - 건물개요 

구분
바닥면적

용도
근생시설 다세대주택 주차전용 공용면적 소계

지상1층 75.40 178.10 253.50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곡길 185, 1동 1층

    - 성명 : 이 현 철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7. 05.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붙임

2. 관계도면 : “게재생략“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순번 소재지 지번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1 내곡동 61-18 429 40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곡길 185, 1동 1층

이현철

계 429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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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시 제2016-266호

고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외)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1. 건교부 고시 제1997-570(1997.09.27.)호로 결정된 덕양구 토당동 580-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와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지형도면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75-308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1월 1일

고 양 시 장

□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가. 교통시설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99 20
보조
간선
도로

420
(170)

토당동
282-15

토당동
580-2

일반 
도로

-
건고제570호
(1997-09-27

)

변경 중로 1 99
20
~33

보조
간선
도로

420
(170)

토당동
282-15

토당동
580-2

일반 
도로

<중복결정>
◼철도시설3호(1,179㎡)
◼완축녹지20호(1,408㎡)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1-99호선

중로
1-99호선

◼ 4 → 6차로 도로 폭원 확대
   - 시점·종점·도로중심선 변경 없음
   - U턴차로포함 폭원 : 23 ~ 33m

◼ 4⇒6차로 도로폭원 확대 및 U턴차로에 대한 
도로구조를 개선하여 일부구간 확폭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하고자 함

◼ 철도3호 및 완축녹지 20호 중복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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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3 철도
일반
철도

덕은동
고양시계

탄현동
고양시계

- 18,024 813,762
건교1999-291호
(1998-09-15)

변경 3 철도
일반
철도

덕은동
고양시계

탄현동
고양시계

- 18,024 813,762
◼중로1-99호선  
  중복결정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3 철도 ◼ 변경사항 없음
◼중로1-99호선(변경)결정에 따른 중복결정
   (중복면적 A=1,179㎡)

 나. 공간시설

   ❍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0 녹지
완충
녹지

고양시 경의선 변 229,079 - 229,079
경교1978-69호
(1978-03-13)

◼중로1-99호선  
  중복결정

    ❍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20 완충녹지 ◼ 변경사항 없음
◼중로1-99호선(변경)결정에 따른 중복결정
   (중복면적 A=1,408㎡)

☐ 결정도 및 지형도면은 게재생략하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luris.mlt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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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고 제 2016 - 1595호

도시계획시설(소로1-150호선 : 동산취락 도로개설공사)사업 공사완료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고양시 고시 제2009-133호로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되어 고양시장(덕양구청장)이 시행한 도시계획시설(소로1-150호선 : 

동산취락 도로개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였기에 같은 법 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2016.  11.  1.

고  양  시  장

○ 공사완료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176-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소로1-150호선)

   - 명  칭 : 동산취락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및 또는 규모

구 분
규       모

연장(m) 면적(㎡)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결정 소로 1 150 10 623

시행 소로 1 150 10 180 1,803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성 명 : 고양시장(덕양구청장)

 마. 사업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12.07.11.

 바. 관계도서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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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고 제 2016 - 1596호

도시계획시설(소로1-105호선 : 난점마을 도로개설공사)사업 공사완료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고양시 고시 제2014-278호로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되어 고양시장(덕양구청장)이 시행한 도시계획시설(소로1-105호선 : 

난점마을 도로개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였기에 같은 법 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2016.  11.  1.

고  양  시  장

○ 공사완료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788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소로1-105호선)

   - 명  칭 : 난점마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및 또는 규모

구 분
규       모

연장(m) 면적(㎡)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결정 소로 1 105 10.0 289

시행 소로 1 105 10.0 211 2,164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성 명 : 고양시장(덕양구 건설과)

 마. 사업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15.06.15.

 바. 관계도서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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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고 제 2016 - 1597호

도시계획시설(소로1-107호선 : 양지마을 진입로개설공사)사업 공사완료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고양시 고시 제2013-252호로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되어 고양시장(덕양구청장)이 시행한 도시계획시설(소로1-107호선 : 

양지마을 진입로개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였기에 같은 법 제98조(공사완료의 공

고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2016.  11.  1.

고  양  시  장

○ 공사완료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184-10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소로1-107호선)

   - 명  칭 : 양지마을 진입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및 또는 규모

구 분
규       모

연장(m) 면적(㎡)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결정 소로 1 107 10 694

시행 소로 1 107 10 65 668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성 명 : 고양시장(덕양구청장)

 마. 사업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14.06.16.

 바. 관계도서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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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16 - 236호

공  시  송  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명의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사전통지

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의사표시없음, 폐문부재, 이사감, 수취인 불

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16. 11. 01. ~ 2016. 11. 15. 

       2. 서류의 명칭 : 불법명의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사전통지

       3. 근       거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같은법시행규칙 제  

                        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제1항

       4. 송달 대상자 : ㈜썬*라 외 7

       5. 공 고 내 용

         가. 법인 및 사업장이 폐업하였으나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 공고기간 

             내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운행정지명령에 동의하지 않는 소유자께서는 운행정지명령대상이 아님을 증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행정지 대상 확인

              - 자동차등록원부 기재사항의 정확성 여부

              - 자동차의 운행지역, 운행형태

              - 자동차 소유자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

              -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와의 관계 등

※ 기타 의문 사항은 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2팀 (☏031-8075-477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1일

차량등록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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